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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흥 래
충북 제천시 세정과

건축물 일제조사시 질적개념
도입사례

 Ⅰ. 머리말

  건축물일제조사는 지방세과세에 있어 

가옥조사라는 명칭으로 오랜 역사를 지

니고 있다 할 것이다.

  이와 련된 세목만 하여도 거래․취

득시의 취․등록세, 보유시의 재산세, 

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, 공동시설세의 

6개로 16개 지방세  상당한 부분을 

유하고 있는 실정이다.

  그런데 건축물일제조사는 탈루면 , 

무허가건물 조사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

건축물일제조사가 量的 側面 주로 

인식되어 있으며, ’80년 이후 건축부서

의 불법․무허가건물 단속강화 이후에

는 탈루면  발생 가능성이 떨어져 건축

물일제조사결과가 기 에 못미치는 실

정이다.

  더욱이 구조의 가지수만 하여도 2000

년도에는 20종류로 ’80년에 비하여 2배

에 달하고, 건축물 과표산정의 가장 

요한 개념으로 떠오른 과표가감산율 제

도가 복잡화, 정교화하여 지는 등  양

측면인 면 이외의 질 측면 요소가 다

양화된 재의 과표산출 체계만을 보더

라도 건축물일제조사시 새로운 방법을 

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.

  이에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일제조사

시 기존 양 측면의 면 조사에 새로이 

구조, 과표가산율 등 질 요소를 추가 

조사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『건축물

일제조사시 질 개념 도입사례』를 소개

세 정 사 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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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 도 산   정   요   소 개정주요내용 근  거

’77～’86 지역별․용도별․구조별(벽  지붕) 
등에 의한 신축가격에 경과년수 참작

지방세법 제

111조 

지방세법시

행령 제80조 

지방세법시

행규칙 제40

조의5

’87～’88
철근콘크리트 스라 주택(아 트) 신축
가격×구조지수×지붕지수×용도지수
×지역별지수×경과년수별잔가율

․철근콘크리트스라

  주택(아 트)㎡당 
신축
  가격 기 제 신설
․지붕지수 신설

’89～’93

철근콘크리트 스라 주택(아 트) 신축
가격×구조지수×지붕지수×용도지수
×지역별지수×경과년수별잔가율
×가감산율(규모․특수부 설비 등 참작)

규모․특수부 설비 
등을
감안한 가감산율 정비

’94

철근콘크리트 스라 주택(아 트) 신축
가격×구조지수×지붕지수×용도지수
× 치별지수×지역별지수×경과년수별잔가율
×가감산율(규모․특수부 설비 등 참작)

시․군단 기  지역별
지수를 지번기 인
치별지수로 체
(건물의 개별성 반 )

’95～ 재

철근콘크리트 스라 주택(아 트) 신축
가격×구조지수×용도지수× 치별지수
×경과년수별잔가율×가감산율(규모․
특수부 설비 등 참작)

지붕지수폐지(유 규
정
으로 지붕을 감산율로 
’99년까지 존치)

<표 1> 건물 시가표 액 산정요소의 연

하고자 한다.

Ⅱ. 조사방향 환의 필요성  

향후방향제시

  1. 조사방향 환의 필요성

  가. 면  등 양  상이외 질  

상 다수 증가

  ’80년 ․후까지만 하여도 건물 시

가표 액 산정요소는 <표 1>에서 보는 

바와 같이 지역․용도․구조 등에 의한 

신축가격에 경과년수를 참작하도록 되

어 있으나,

  ’87년이후 철근콘크리트 슬라 주택

(아 트) ㎡당 신축가격을 기 으로 하

고, 규모  특수부 설비 등을 감안한 

가감산율을 용하고 있어 산정요소가 

복잡하다.

  구조만 하더라도 ’80년에는 10종류에 

지나지 않았으나 ’99년에는 통나무구조, 

목구조, 황토방조, 2000년에 조립식 넬

조 등의 등장으로 20종류에 이르고 있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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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소  별 비    비    고

계 100%

면    

구    조

용    도

    치

경과년수

가 감 산

16.7

16.7

16.7

16.6

16.6

16.6

․요소의 가지수 비 비 임

◦요소별 가지수에 한 비 은 16.66%이나 상  요성에 따라 소수둘째자리에서 3가지

씩 상․ 사처리

<표 2>   행 건물시가표 액 요소별비

며, ’89년이후 과표가감산율 제도가 체

계 으로 도입됨으로써 2000년도에는 

최고 205까지 가산율 용이 가능하다.

  ’88년이 에도 가․감산 용이 있었

으나 종류도 고, 기술 인 측면에서도 

보단계 으나 재처럼 포 이고 

체계 인 가․감산율 체계가 갖추어지

게 된 것은 ’89년이후라 할 것이다.

  따라서 면 주로만 건축물 일제조

사를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

이 되는 것이다.

  재 건물과표 산정요소  면 의 비

은 <표 2>에서 보듯이 단순히 가지

수만으로 따지더라도 16.7%에 지나지 

않는 것이다.

  나. 탈루는 면 이외 부분에도 다수 

존재

  일반 으로 건물시가표 액 산정과 

련하여 탈루되는 사항으로 면 만을 

생각하게 되나, 시가표 액 산정요소에 

면 이외에 상당히 많으며 이 부분이 신

공법  건축추세에 따라 증가 는 변

경되어 오고 있어 이의 반 이 면 못지 

않게 요하다 할 것이다.

  구조의 경우 목조(구조지수 70)에서 

’93년도에 통나무조(구조지수 120), ’99

년도에 목구조(구조지수 100)가 세분되

었으며, 경량철골조(구조지수 70)에서 

’97년도에 스틸하우스(구조지수 120), 

2000년에 조립식 넬조(구조지수 90), 

흙벽돌조(구조지수 40)에서 ’99년도에 

황토조(구조지수 90)가 세분되었다.

  이 경우 해당구조가 세분되기 이  신

축건물의 경우 별도의 조사가 되지 아니

하면 그 이  구조로 낮게 용되는 바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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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들어 골조를 목재로 하고 벽을 석

고보드로 한 구조는 ’98년까지만 해도 

목조로 70의 지수를 용하여 왔으나, 

’99년도에 목구조를 신설하여 100의 지

수를 용하게 되어 있어 건축물일제조

사시 이 부분이 조사되지 아니하면 그 

이 의 목조로 남게 되는 것이다.

  ’89년이후 도입된 과표가산의 경우 최

고 205%까지 가능하며 요즈음은 2～3

층 건물이 보통이므로 상가도 많아 1

0～20%정도 가산은 보통이어  구조

의 경우 등과 함께 수백채를 뒤져 탈루

면  몇십평을 찾아내는 것보다 과세

장을 보고 가산율이 낮게 용된 건을 

찾는 것이 오히려 효율 일 수 있다.

  다. 읍․면․동기능 환시 조사방

향 제시

  추후 읍․면․동기능 환시에는 

은 인력으로 효율 인 조사를 하려면 

「질 개념도입 추가사례」의 필요성이 

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.

  2. 우리 시의 추진방향

  - 양 조사 주에서 질 조사개념 

도입 추가 -

  ’80년  이 에는 건축물일제조사가 

과세 락 면 발견 주의 양  조사라

면 ’80년 이후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

강화된 이후에는 에 비하여 과세 락 

면 이 속히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어 

’80년 이후 건축물일제조사의 방향은 

면 이외의 구조, 용도, 과표가감 등의 

질 인 측면에도 시야를 돌려야 할 것인

데, 양 조사에서 질 조사로 환하는 

것이 아니라 기존의 양 주 조사에서 

질 개념을 도입․보완하여 내실있는 

조사가 되도록 추진하 다.

  Ⅲ. 우리 시의 질 개념 도입

사례

  1. 추진방향

  몇 년간의 건축물일제조사 정비결과, 

세수증 실 이 기 에 못미쳐 앞에서 

기술한 질 요소  매년 집 조사 분야

를 순환․선정하여 탈루면  발견조사

와 병행하여 조사하기로 하 다.

  2. 질 요소추출

  재 건물시가표 액의 주요 산정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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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제천시

◦총 
양 측면

(면 ) 주조사
⇒

양 측면

(면 )조사
＋ 질 측면가미

구조․용도․가감산 내역  매년 

집 조사 상  4～5건 선정조사
◦분야별 면      ⇒ 면      ＋

구조․용도․가감산 내역  매년 

집 조사 상  4～5건 선정조사

<그림 1> 질 개념도입 흐름도

소를 量과 質로 분류하면 <표 3>과 같

다 할 것이다.

양  요 소 질  요 소

면    

신축년도

구    조

용    도

가 감 산

치지수

<표 3> 건물시가표 액 주요산정 

       요소의 성질별 분류

  양 요소는 단순한 반면, 질 요소는 

매우 복잡하고 기술 인 특성을 지니고 

있다.  구조만 하여도 크게는 8종류․작

게는 20종류이고, 용도는 크게 7종류․

작게는 무려 37종류에 이르며, 가감산 

역시 기본이 100이고 가산율 최고는 

205까지 이른다.

  이러한 질 요소를 매년 순환․집

조사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한다.

  3. 연도별 추진사례

  1)  ’98년도

  가. 농가주택  일반주택조사

  가) 개  요

  건물에 한 재산세 과세표 은 용도

에 따라 최고 60%까지 감면되며,

  농가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하여 40%

가 감면되는데 용도가 일단 산입력되

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동이 없어, 

재산세 과세내역서상의 농가주택을 조

사하여 사실상 용도가 바 었거나 소유

자가 도시로 이주한 경우 일반주택으로 

정정하여 총 373건 3,256천원의 세수를 

증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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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)  착안동기

  재산세과세시 제기되는 같은 규모

의 집인데 집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

이의를 조사해 보면 집은 에 농사를 

짓다가 지 은 일반사업에 종사하는 경

우가 많았으며 이는 사실상 40%의 탈루

세원이 발생한 사례라 할 것인데, 재 

용도지수는 농업생산시설 40을 최 로 

하고, 유흥주  135를 최고로 하여 95의 

지수격차가 있고 최고지수와 최 지수

의 비율은 337.5%에 이르고 있다. 이는 

용도의 정확한 용이 면  못지않은 

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

것이다.

  그리고 최근에는 귀농사례도 있기는 

하지만 이농 상이 증가하고, 도시로의 

유입이 늘어나며, 농사의 기계화 진으

로 농 인구가 감소되어도 지장이 없을 

것이므로 농가주택의 수는 속히 감소

될 것이나, 보통 용도는 신축당시에 일

단 기재되고 나면 변경하지 않는 행이 

있어 이에 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

할 것이다.

  더욱이 재산세과세 장 작성  변경

의 주근거가 되는 건축물 장과 비교하

여 지방세에서는 농가주택과 일반주택

이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법에서는 모두 

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 농가주택이 일

반주택으로 변경되어도 건축물 장상에

는 변동이 없으므로 일단 농가주택으로 

용되면 그 이후에는 일반주택으로 변

경되어도 지방세과세시 이를 반 되는 

사례는 매우 다 할 것이다.

  다) 사  례

  건물에 한 재산세의 과세표 은 지

방세법 제184조  제111조의 규정에 

의하여 기 가격에 건물의 구조, 치

(지번), 경과년수이외에 용도에 따른 가

감산율을 용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

며, 보통 신축 는 이 시 산입력되

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동이 안되는

데, 구조나 치, 경과년수는 상 없겠으

나 건물의 용도는 바뀔 수 있는 것이다.

  그러나 구조나 치변경시에는 건축

물 리 장내용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

으나 단독주택이나 농가주택은 건축물

리 장상 주택으로 동일하게 표기되

어 건축물 장상으로는 그 변경을 알 수 

없어 지확인을 하지 않고는 농가부당

용사례발견이 불가능하다.

 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는 최고 60%까

지 감산율이 용되며 농가주택은 일반

주택에 비하여 40%가 감산되는데, 건물

시가표 액 산정지침에 의하면 “농가라 

함은 업농”이라 하나 업농의 구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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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개념이 불명하여 용도기재시 자의

인  단에 따름으로 일 성이 없을 뿐 

아니라 농사를 짓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

용도변경이 제 로 되지 않아 사실상 부

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재산

세과세 장상의 농가주택을 일제 조사

하여 비농가이면서 농가로 부당하게 감

면받은 사례를 발굴하고 일반주택으로 

변경하여 ’98년간에만 총 387건 4,850천

원의 세수증 를 거두었다

  라) 조사방법

    ①   차

 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하여 재산

세과세자료의 용도란에 농가로 입력되

어 있는 주택을 발췌하고 내역을 작성하

여 읍․면․동별로 조사하 다.

  농가입력자료는 체가 12,108건이었

다.

  ② 조사방향(비농가의 효율  출방안)

  일반 으로 농 지역의 주택은 매매

후에도 소유권이 이 되지 않은채로 수

차례 매되는 사례가 흔하고, 소유자가 

도시 등으로 이주하면서 타인에게 임

하는 경우도 지 않다.

  그리고 농가로 인정하는데 간편성을 

하여 실제 농사종사 여부 이 에 농지

원부 등재여부로 확인하는 수가 있다.

  이  비농가 즉, 일반주택 출의 효

율  방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

같다. 첫째, 매매되었는데도 소유권이

을 하지 않은 주택의 농가여부확인

  둘째, 소유자가 도시 등 타지로 이주

한 후 타인에게 임 한 경우  입주자

의 사용용도

  셋째, 농지원부가 있어 농가로 인정된 

경우에도 농사짓지 않으면 비농가처리

  ③ 농가의 정의(유의사항)

  용도 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것은 

농어가주택이다. 그러나 그 정의가 건물

시가표 액조정지침에 의하면 “농어

지역에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

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”이라고만 하고 

있어 설정범 가 애매하다 할 것이다.

  농어 지역은 농어 발 특별조치법 

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이 되는데 

“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”의 정의 확

정이 쉽지 않다.   법에 따르면 농업인 

는 어업인을 “농지 1,000㎡이상의 농

지를 경  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

을 통한 자나 농어업경 을 통한 농․

축산물 는 수산물의 연간 매액이 

100만원이상인 자 는 1년  90일이상 

농업 는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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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”로 되어 있는데 “주업”의 단이 

건이라 할 것이다.

  재산세편에는 이에 한 더 이상의 규

정이 없어 다른 부분의 규정을 찾아보면 

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의 “농지소재지 

구․시․군  그와 연 한 구․시․

군 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

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

소유자 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

와 그 동거가족(배우자 는 직계비속에 

한한다) 의 1인이상이 농업에 종사하

는 경우”가 있는데 이는 취․등록세 

련규정으로 거래  성격이 강하며 같은

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3의 종합토지

세 련 규정을 보면 농가를 “2,970㎡

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농을 

하는 자가 그 농을 하여 1990년 5월 

31일 이 부터 소유하는 주택”이라 하

으나 종토세의 율분리과세 상을 

제한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는 등 농가에 

한 규정이 세목 는 장별로 그 취지

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다.

  이를 참조하여 농가의 정의를 “농지

소유에 계없이 농지소유자 는 임차 

경작자와 그 동거가족(배우자 는 직계

비속에 한한다) 의 1인 이상이 실제로 

농에 종사하며 그 가구소득의 반이상

이 농업 련 소득인 자”로 하는 것이 무

난할 것이다.

  “소득  반이상 농업 련소득”을 고

려한 것은 최근에는 건강을 하여 농어

지역에 집을 짓고 부업 는 취미삼아 

농사짓는 경우가 많아 이들까지 농가주

택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는 해석을 방

지하기 함이며  정의는 “어업을 주

로 하는 자”에 하여도 용이 가능하

다고 할 수 있다.

  어 든 건축물 장상에는 주택으로 

표기되어도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에 따

라 40%의 감면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할 

것이며, 소유자 아닌 상시 거주인의 직

업에 따라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으로 구

분되어 건축물 장상에는 단독주택으로 

표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취득세 

과세시에는 농지원부 검토  실태조사

가 필요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농가주

택으로 인정된 건물에 하여 최소 1년

에 1회정도의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

이다.

  조사할 때에는 기 을 명확히 하는 것

이 선결요건이다. 기 이 없으면 혼란만 

래한다. 선시 에는 기 을 상 기

에서 정해 주었으나, 민선시 에는 자

치단체 스스로 구체  기 을 정하여 운

하는 자율성을 발휘하여야 하며, 이에 

우리시에서는 의 정의와 같이 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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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    분
계 재  산 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  득  세

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

계 373 3,256 288 2,642 46 719 36 125 3 70

농어 이외지역 18 176 6 87 6 69 6 20 0 0

용

도

변

경

소  계 355 3,080 282 2,555 40 350 30 105 3 70

소유권미이 주택 209 1,743 170 1,452 21 170 15 51 3 70

타인임 107 1,009 90 893 9 89 8 27 0 0

비 농

농지원부등재자
39 328 22 210 10 91 7 27 0 0

<표 4> 농가주택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세수증

  ○ 황   (단 : 호/천원)

이고도 나름 로 타당성 높은 기 을 정

하여 조사에 임하 다.

  마) 조치결과

  우선 농어 지역이 아니면 농사를 지

어도 농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.  

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으

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직업이 

농업이라는 것이지 그 주택이 무조건 농

가라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 지방세과세

시 주택이 농․어가로 인정되기 한 

요건으로는 첫째, 주택이 농․어 지역

에 치하여야 하고 둘째, 그 거주인이 

상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

들 수 있으며, 여기서 농어 지역은 일

반 으로 농어 발 특별조치법 제2조

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 보면 될 수 있

을 것이다.

  따라서 의 첫째요건에 해당하지 않

는 지역에 치하 는데 농가로 용된 

주택은 농가사실 조사없이 바로 일반주

택으로 변경하 으며 이에 따른 세수증

가 6건에 연간 115천원에 이른다.

  그리고 의 라)번 ②항의 3가지 사

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으로 변

경한 것이 282호에 이르며 이에 따른 세

수증 가 연간 3,256천원에 이른다.

  ◦ 소유권미이  5년이내 소유권이

이 된 3건만 70천원 추징

  ◦ 호수는 세목별로 복되어도 1호

로 계산

  나. 층별 가산율 일제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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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재  산 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

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

525 5,796 525 2,855 503 2,213 453 728

<표 5>   층별 가산율 일제조사결과 세수증 황

  가) 개  요

  재산세과세자료를 층수가 표기된 건

축물 장과 조․비교하여 2층이상 건

물의 경우 층수를 명기하여 가산율을 

용

  나) 착안동기

  과표가감산율은 ’89년부터 본격 으

로 도입된 제도이나 재산세과세 산자

료는 ’79년부터 입력되어 ’79년 ～ ’88

년 입력된 2층이상 건물의 경우 별도의 

노력없이는 층수표기가 락될 가능성

이 있었다.

  상당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 으나 

일부건수가 ’80년  이후의 신건물임에

도 1층으로만 아니, 아  층수 표기없이 

있는 경우가 있었다.

  다) 조사 차

  재산세과세내역서를 건축물 장과 일

일이 비교하여 층수를 찾아 기재하 다.

  재산세과세건수가 44천건이고 건축물

장의 매수가 49천매이므로 쉽지 않은 

작업이었으나 재산세과세내역서와 건축

물 장의 편철이 모두 지번순으로 되어 

있어 어렵지만은 않았다.

  라) 조치결과

  모두 525건을 추출하여 재산세 2,855

천원, 도시계획세 2,213천원, 공동시설

세 728천원 등 연간 총 5,796천원의 세

수증 를 이루었다

  다. 필로티 조사

  가) 용어의 정의

  공 의 통행 는 차량주차에 용되

는 경우에 건물면 에 산입하지 아니하

여 건축물 장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

분이 있다.

  일반 으로 벽체는 1면만 기존건물과 

공유하고 나머지 3면은 기둥만 있고 벽

면이 없어 건물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

나 지붕과 벽 는 기둥을 건물의 최소 

구성요소로 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75

조의2 제1호의 규정상 건축물임에는 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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림이 없다.

  이 부분에 한 명칭으로는 지방세법

상으로는 당한 명칭이 없고 “3면무벽

건물”로 통하며, 건축실무상 “필로티”라

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이에 하여는 

건물시가표 액산정지침상 25%의 감산

율을 용하도록 되어 있다.

  나) 착안동기

  우리 시에서는 재산세과세자료를 정

비하면서 과세 장상 1층면 이 2층면

보다 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의아

하게 여겨 지실사한 결과, 건물시가표

액산정지침상 감산율이 용되는 3면

무벽 부분임을 발견하고, 감산 용하여 

재산세과세하여 왔다.

  그러던 에 충청북도에서 개최한 ’98 

우수세정발표회에서 충북 청주시 ○○

○씨가 사례발표를 한 후 충청북도에서 

특수시책으로 필로티 일제조사를 실시

하 다.

  다) 조사 차

  우리 시에서는 3면무벽건물 즉, 필로

티부분에 하여 감산율을 용하여 과

세해 오고 있었지만 락여부를 검하

기 하여서라도 철 히 조사하기로 하

고 필로티 일제조사계획을 수립․시행

하 다. 우선 조사의 효율성을 하여 

재산세과세 장상 1층면 이 2층면 보

다 히 작은 건물내역을 발췌한 결과 

131건이었다. 이에 하여 확인한 결과 

이  33건이 기과세되고 있었으며 70

건은 바  등 지형조건으로 1층면 을 

부득이하게 2층면 보다 작게할 수 밖에 

없는 건물이었으며 28건은 필로티임에

도 과세 락되었는데 부분 우리시에

서 3면무벽건물을 인식하기 이 인 ’95

년이 의 건축물이 부분이었다.

  라) 조치결과

  추징 황은 <표 6>과 같이 89건에 

4,292천원이었다. 지방세법 제30조의 5

의 규정에 의거, 최고 5년까지 추징하기

로 하고 사 에 과세 고를 실시하 다.

  부분 여 의 주차장이고 1인 2개이

상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 납세의무자는 

28명이었으며 일반인들이 건물의 일부

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고, 최고 

5개년치까지 추징하는 계로 조세 항

이 상되어 담당 장이 직  방문․설

명하면서 과세 고공문을 교부하 다.

  1군데에서 5시간동안 설명한 경우도 

있고, 과세 부심을 청구하겠다는 사례

도 있었지만 정확한 지조사와 방문설

득으로 과세 2개월만에 액 징수할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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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세 액  (단 : 천원)

계 취득세 농특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

4,292 1,250 115 1,397 929 322 279

<표 6> 필로티 조사결과 추징 황

  ○건 수           (단 : 천원)

     세목

 년도
계 취득세 농특세 재산세

도시계획

세

공동시설

세
교육세

계 337 9 9 80 79 80 80

’98 105 3 3 25 24 25 25

’97  86 1 1 21 21 21 21

’96  80 4 4 18 18 18 18

’95  50 1 1 12 12 12 12

’94  16 0 0  4  4  4  4

  ◦ 고지서 건수 : 89건(취득세 9, 재산세 80)

  ◦ 납세의무자 인원 : 28명

있었다.

  2) ’99년도

  가. 8m이상 특수건물 일제조사

  가) 개  요

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

공장 등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과 4m

마다 100분의 20이 가산하도록 되어 있

는데, 건축물 장에는 입면도가 작성된 

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아, 

공장 등 특수건물에 한 일제조사를 실

시하여 높이 8m 과시 가산율을 용하

는 것이다.

  나) 착안동기

  건물이 높아 외형으로 보아 규모가 큰 

공장 등이 인근 단층 건물보다 상 으

로 낮은 세액이 과세되고 있어 건축물

장을 확인하여 본 결과 건물의 층높이가 

기재된 입면도가 작성되는 사례가 별로 

없어 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  다) 조사 차

  일단 건물의 층 높이가 높을 개연성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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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③②①

<그림 2> 층높이 산출모형

있는 공장과 최근 건물의 부설주차장으

로 건축된 내역을 발췌하여 장조사를 

실시하 다. 조사시 유의사항으로는 

<그림 2>에서 보듯이 지붕 끝에 환기

구 식의 뾰족한 지붕이 추가된 경우에 

높이를 어디까지 재야 하느냐는 문제가 

발생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간선인 ③

번을 취하 다.

  라) 조치결과

  일제조사결과 <표 7>과 같이 공장 

16동 19,410㎡, 건물부설주차장 1동 53

㎡이며 이에 따른 세수증 액은 재산세 

17건 1,551천원, 도시계획세 2건 519천

원, 공동시설세 12건 620천원 등 ’99연

간 총 31건 2,690천원이었다.

  나. 신설구조 조사

  가) 개  요

  건물시가표 액 산정요소의 구조  

’99년도에 목구조와 황토조가 신설되어 

기존 목조와 흙벽돌조를 상으로 목구

조와 황토조를 조사하여 용하 다

  나) 조사 차

  목구조는 목재를 골조로하여 합 , 합

성수지, 타일,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

신공법으로 축조하 으며, 황토조는 외

벽 체면 의 1/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

조한 건물을 말하며 이는 신공법으로 

’85년이후에 도입된 것이어 조사의 부담

경감  효율성 제고를 하여 우선 ’86

년이후 신축된 목조와 흙벽돌조를 발췌

하여 이에 한 지조사를 실시하 다.

  ’86년이후 목조는 총 835건, 흙벽돌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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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  : 건, ㎡, 천원)

    상 건수 면

세    수    증        액

계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

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

계 17 19,463 31 2,690 17 1,551 2 519 12 620

공장 등

소계 16 19,410 28 2,675 16 1,543 1 514 11 618

20/100가산 14 8,242 24 992 14 785 0 0 10 207

40/100가산  2 11,168  4 1,683  2 758 1 514  1 411

건물부설

주 차 장

소계  1 53  3 15  1 8 1 5  1 2

20/100가산  0 0  0 0  0 0 0 0  0 0

40/100가산  1 53  3 15  1 8 1 5  1 2

<표 7>   특수건물 층높이조사에 따른 세수증 액

(단  : 건, ㎡, 천원)

  상 건수 면

세    수    증        액

계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

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

계 47 5,110 65 1,930 47 1,641 3 127 15 162

목구조 46 4,928 64 1,912 46 1,623 3 127 15 162

황토조  1   182  1   18  1   18 0   0  0   0

<표 8>   목구조․황토조 조사에 따른 세수증 액

는 102건이었다.

  다) 조치결과

  조사결과 목구조는 46건이고 황토조

는 1건이 발견되었다.

  세수증 액은 <표 8>에서 보듯이 재

산세 등 65건 1,930천원이었다.

  다. 재산세 지번  공시지가 없는 지번

조사

  가) 개  요

  건물시가표 액 산정요소  치지수

는 ㎡당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80에서 

130까지의 폭을 지니고 있다.

  이는 건물소재 지번에 따라 달라지는 

것으로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는 소재지

번에 하여 일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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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◦ 상기간 : ’99. 1. 1 ～ 12. 31

  ◦ 기     : 충북 제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필지, %)

    상 체필지(A)
변  동  필  지 (B)

비율(B/A)
계 합병말소 분할

계 184,635 3,799 1,842 1,957 2.06

토    지 163,692 3,501 1,826 1,675

임    야  20,943  298   16   282

<표 9> 토지 합병․말소  분할실

정확한 치지수를 용하 다.

  나) 착안동기

  농 지역에서는 번지개념이 희박하여 

지번을 달리하여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

실제 건축지번을 사용하는 신 에 살

던 집번지를 사용하던가 태생가옥에 

한 애착으로 심지어는 본 지번을 사용

하는 경우 등으로 재산세과세 장상의 

지번이 실제와 맞지 않는 사례가 종종 

있다.

  ’93년이 에는 지역별지수라하여 동

일 시․군․구내인 경우에는 번지뿐 아

니라 행정 읍․면․동명조차 잘못되어 

있어도 무 하여 번지가 잘못되어 있는 

경우는 지방세과세시 문제될 것이 없었

다. 그러나 ’94년부터 치별 지수가 도

입되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가 반 됨

으로써 번지는 요한 요소가 되었으나 

재산세과세 장상의 지번은 이 부터 

소홀히 되어 온 터라 실제와 맞지 않는 

지번이 많은데 그 지번이 에 살던, 

는 계있는 지번이라 “산”번지 는 

산(山)주변이 많아 실제지번보다 공시

지가가 낮은 경우가 많다.

  한편 <표 9>에서 보듯이 1년간 토지 

합병․말소로 없어지거나 다른 번지로 

바 거나, 분할로 새번지로 바 는 경우

가 ’99. 1～12월까지 3,799필지로 체

필지의 2.06%에 이를 정도로 지 않은 

실정으로 어차피 번지가 틀릴 사유는 매

년 발생하고 있어 이에 한 조사의 필

요성이 있다.

  재는 인근지번의 공시지가를 활용

하는 실정인데 정확하지도 않거니와, 낮

게 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.

  다) 조사 차

  우선 재산세과세 상  공시지가 없

는 필지내역을 발췌한 결과 5,512건이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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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상

건    수

세    수    증        액

비고계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

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

5,512 1,844 1,910 920 1,150 473 591 451 169

<표 10> 공시지가 없는 지번조사결과 세수증 액

 ○ 용실태

         상

 구분
시멘트벽돌＋돌․타일․붉은벽돌붙임 지  수

원  칙 연  와  조 90

실  태 시멘트벽돌조(사유:건축물 장에 기재된 구조임) 75

 ○ 모든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사례에 해당

<표 11> 벽돌구조기재실태

             상
근거법상 용구조

건    축    법 지방세법(지수)

 시멘트벽돌조

벽돌조 ( 는

조 조․시멘트벽돌조)

시멘트벽돌조 (75)

 붉은벽돌조 연   와   조 (90)

 시멘트벽돌＋돌붙임 연   와   조 (90)

 시멘트벽돌＋타일붙임 연   와   조 (90)

 시멘트벽돌＋붉은벽돌 연   와   조 (90)

  ○ 주요구조참고

으며 이에 하여 실제지번을 으

로 조사하 다.

  라) 조치결과

  조사도 어려운 일이었으나 조사결과 

입력작업도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이로 

인하여 재산세 등 연간 1,844건 1,910천

원의 세수증 를 이루었다.

  일단 한 번 조사를 제 로 하고 나면 

번지 합병․말소, 분할되어도 공부상으

로 그 변동과정을 추 할 수 있어 조사

의 요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.

  세수증 실 은 상보다 었으나 

과세자료의 정확성제고 차원에서 큰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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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가 있다 할 수 있다.

 3) 2000년도

  가. 시멘트벽돌조 착오 용 연와조 조사

  가) 개  요

  시멘트벽돌에 타일․붉은벽돌을 붙

인 경우 재산세과세 장에 연와조로 

용되어야 하나 건축물 장상 시멘트벽

돌이라고 기재되어 시멘트벽돌조로 과

세되는 경우 16～30%의 부당감면이 되

어 재 시멘트벽돌조로 입력되어 있는 

건물  연와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

당 과세하여 세수증 를 도모할 뿐만 아

니라 형평성을 제고하 다.

  나) 착안동기

  건축법상 연와조나 시멘트벽돌조 모

두 벽돌조 는 시멘트벽돌조로 기재되어 

지방세과세시 1차 으로 건축물 장에 

의존하는 계로 <표 11>에서 처럼 시

멘트벽돌조로 과세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.

 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

을 방지하기 해 “건축물 장 작성시 

구조 등 기재방식 개선지침”을 제정하여 

운 하고 있으며(’99. 1. 4) 지침제정 이

에는 지방세법상 연와조 용 건물의 

상당수가 시멘트벽돌조로 기재되어 있

어 정당하게 연와조로 용되는 납세자

에 비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

실정이다.

  구체  사례를 보면 지방세법상 연와

조건물을 시멘트벽돌조로 용한 세액

과 비교하여 보면 <표 12>에서 보듯이 

20%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

구조면에서 16.6%의 차이나는 이외에 

경과년수별 잔가율에서 25%의 차이를 

보이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아 트 

소유자가 단독주택에 비하여 재산세가 

비싸다는 매년 반복되는 항의의 원인이 

되고 있다.(아 트는 철근콘크리트구조

로 <표 13>에서 보면 재산세가 연와조

에 비하여 16.7% 많으며 시멘트벽돌조

에 비하여는 32% 비싸, 단독주택구조의 

일반  형태인 연와조를 시멘트벽돌조

로 착오 용시 아 트에 비하여 32%의 

세액차이가 나므로 아 트 소유자의 불

만제기 가능성 상존)

  특히 진 용되는 주택의 경우 50%

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한다.( 치, 

신축년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부분 

110㎡이상인 경우 진세율 용)

  지침제정 이후에는 연와조로 과세되고 

있으나 지침제정 이  시멘트벽돌조 

용된 연와조건물을 방치시 유사 구조 건



-147 -

세   목 연와조 용시(A) 시멘트벽돌조 용시(B) 비  교 (A/B)

계 127,160원 104,910원 121.2%

재  산  세 59,440 49,050

도시계획세 39,440 32,700

공동시설세 16,720 13,350

교  육  세 11,830  9,810

  ○ 주택 진되는 경우

    - 치 : 제천시 양읍 미당리 902번지     - 신축 : ’94년

    - 면  : 165.0㎡         - 용도 : 주택        - 공시지가 : 10,000원

세   목 연와조 용시(A) 시멘트벽돌조 용시(B) 비  교 (A/B)

계 124,660원  78,730원 158.3%

재  산  세 90,200 54,950

도시계획세     0     0

공동시설세 16,420 12,790

교  육  세 18,040 10,990

<표12> 연와조와 시멘트벽돌조 용시 차이

  ○ ’99년 신축시

    - 치 : 제천시 화산동 208-10

    - 면  : 102.2㎡        - 용도 : 포        - 공시지가 : 1,250,000원

물소유자간의 형평성문제의 야기는 끊

이지 않게 된다.

  다) 조사 차

  연와조 단 근거 건축재료인 붉은벽

돌, 타일 등의 시 매시 인 1980년이

후 건축물  시멘트벽돌조 기재내역을 

발췌하여 일제조사를 하 는데 조사

상이 11,321건이었으며 실제조사는 

읍․면․동 담당공무원들이 실시하도

록 하 다.

  라) 조치결과

  조사결과 사실상 연와조로 밝 진 

2,622건에 하여 구조변경 입력을 하

는데 2000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시 재

산세 23,512천원, 도시계획세 5,468천원, 

공동시설세 1,991천원 등 총 30,971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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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 :원, %)

         구조
세목 아 트(철근콘크리트조)

단    독    주    택

연  와  조 시멘트벽돌조

계     70,860(100%)      59,020(83.3%)      48,190(75.8%)

재  산  세     33,580      28,140      23,060

도시계획세     22,380      18,760      15,370

공동시설세      8,190       6,500       5,150

교  육  세      6,710       5,620       4,610

  ○ (  )안은 아 트 철근콘크리트조와의 세액 비 비율임.

  ○ 단독주택은 아 트의 지하 피소,지하차고분면 까지 포함하여 70.53㎡로 계산

<표13> 아 트와 동일건평의 타구조와의 세액 비교

  ○ 치 : 제천시 하소동 110      ○ 신축 : ’96        ○ 면  : 86.77㎡

  ○ 구조별 세액

의 세수증 를 거두었다.

  이는 세수증  이외에도 동일 구조사

이에서 제 로 용된 것과의 형평성 제

고를 도모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.

  마) 조세마찰 해소

  시멘트벽돌에 벽돌이나 타일 는 

돌붙임을 한 경우 지방세법상 연와조(구

조지수 90)로 용되어야 하는 데에도 

건축물 장에 시멘트벽돌조로 기재되어 

있는 경우 구조지수가 75로 연와조에 비

하여 15 낮은 시멘트벽돌조로 기재됨으

로써 그간 상 으로 낮은 재산세액을 

납부하 으나 실태조사를 거쳐 연와조

로 용되면 ’97년 신축 시내소재 24평 

단독주택의 경우 21%(5만원→6만원) 

증가하는 등 호당 평균 20～30%정도 

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바, 이 에 싸게 

납부하 다는 수혜의식은 없고 년도

에 비하여 세 이 무 많이 올랐다는 

조세 항이 발생하 다,

  주택의 경우 과표는 30%정도 올랐는 

데 높은 진단계에 해당하여 무려 3배

까지 부과된 경우도 있어 이 경우 년

도와 비교하지 말고 이웃의 동일한 구조

의 세액과 비교할 것을 주문하면서 설명

을 하여 무마할 수 있었다.

  

  바) 개념숙지로 조사의 오류 배제

  철 한 조사만이 마찰을 최소화할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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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어 사 에 조사요령교육  민원설명

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함으로써 재산세

업무  국 인 고민사항을 해결할 수 

있었다.

○구조개념 교육강화로 조사 철

  - 연와조: 3면이상이 연와 는 유사

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.  다만, 

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

체면  1/2이상의 돌붙임․타일붙

임․인조석붙임․ 리석붙임․붉은타

일형벽돌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

로 본다.

  - 시멘트벽돌조: 외벽을 시멘트벽돌

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

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

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․

바닥 등은 목조 는 철근콘크리조로 하

기도 한다.

  다만, 외벽 체면 의 1/2이상에 화장

벽돌 는 타일이나 석재붙임을 한 경우

에는 연와조로 본다.

○연와조와 시멘트벽돌조 구분의 핵심  

  연와조는 보통 시멘트벽돌 는 시멘

트블럭을 횡의 두께로 1～2개 쌓은 후 

돌붙임․타일붙임․붉은타일형벽돌붙

임 등을 한 것인데, 붙임재료의 양이 외

벽 체면 의 1/2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

1/2미만의 경우에는 시멘트벽돌조로 인

정한다.

○모형 사진을 조사원별로 배부하여 조

사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.

  나. 과표가산율 축소분 조사

  가) 개  요

  과표 가산율을 검하여 축소 용분

을 정정함으로써 정당과세되도록 하

다.

  나) 착안동기

  과표가산율은 최고 205까지 가능하므

로 락면 의 발견못지 않은 요소이나 

일단 기재되고 나면 재조사나 재확인이 

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.

  과표가산은 탈루면  발견처럼 자 

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, 책상에 앉아

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

조사도 장조사 신에 가능하면 서면

조사를 유도하는 시 에 바람직한 조사

방법이라 할 것이며 조사항목별로 효율

인 조사방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할 

것이다. 과표 가산율은 ’98년도에도 실

시한 이 있으나 요성이 있어 다시 

한 번 실시하 다.

  다) 조사 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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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주  요  항  목 신설․변경항목

주요
상

․ 2층이상 건물 가산율
․ 2층이상 건물 상가부분 가산율

년

도

별

’92

․ 가산율 : 단독주택 연면  16
5～264㎡시 

     지하실 계산제외
     단독주택 연면  264㎡ 과시 
     지하실 1/2 계산제외
․ 감산율 : 단독주택 연면  계산
시 지하실제외

’94  2층이상 건물의 1층상가부분 가산율신설(5/100)

’95

․ 공동주택 가산율 상 연면  계산시
   기존 : 공용면   
   변경 : 공용부분  지하 피소․지하주차장 면

제외
․ 2층이상건물의 2층상가부분 가산율신설(3/100)
   2층이상건물의 1층상가부분 가산율변경(5/100→
6/100)

’96

․ 상가부분 가산율 증가
   1층 6/100 → 10/100,  2층 3/100 → 5/100
․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가산율 신설(50/100)
․ 단독주택 연면  단계별 가산율 변경
   5단계 18/100～60/100 → 6단계 10/100～70/100
․ 공동주택 면 가산율 기 변경 
  ｝연면 기  → 용면 기
  ｝7단계 → 6단계

’98  호화 내․외장재 사용건물 가산율 신설

2000 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 인하 50/100 → 35/100

<표 14> 과표가산율 련 주요조사항목

  과표가산율은 기술 인 사항으로 읍․

면․동에 조사시키는 것은 무리이므로, 

본청 세정과의 재산세담당 직원으로 

검반을 편성하여 운 하 으며, 재산세

과세 장으로 확인이 곤란시 건축물

장과 조․비교하고, 필요시 장확인

도 병행하여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한다.

  라) 조치계획

  기술 이면서도 상이 많아 시간이 

오래 걸렸지만, 련 세수증 액은 재산

세 9,450천원, 도시계획세 4,220천원,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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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설세 1,517천원 등 총 15,187천원의 

효과를 거두었다.

  주요조사 상은 2층이상 층수에 따른 

가산율, 2층이상 건물  상가에 한 가

산율의 용이며, 연도별로 가산율이 확

 는 신설된 것을 살펴보면 <표 14>

와 같다.

  다. 부속건물의 주용도변환

  일반 으로 창고라고 부르는 건물이 

주택이나 상가에 있을 경우 이는 주용도 

즉, 주택이나 상가로 용되게 되어 있

다. 공장 는 문창고보 업자의 창고

만 이 창고로 인정되는 것이다.

 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나 주택이나 상

가의 부속건물이 창고로 입력되어 과세

되는 경우가 있어 주택이나 상가 등 공

장이 아닌 건물과 함께 있는 창고내역을 

발췌하여 조사하여 주용도로 변환하

는 데 이를 통하여 재산세 등 총 17,043

천원의 세수증 를 이루었다.

  라. 2000년 정기분 재산세 년 비 

11.5% 증수

  “가.나.다”번이외에도 경량철골조  

조립식 넬조조사  유흥주  일제조

사를 2000년에 집  조사 상으로 선정

하여 운 함으로써 부동산 신축이 별로 

없고, 과표인상요인이 미미함에도 2000

년 정기분 재산세과세결과 년 비 

11.5%를 증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.

  Ⅴ. 맺음말

  이상과 같이 구조 등 질 요소를 추가

하여 건축물일제조사에 임한 결과, 코드

수가 20여개에 이르는 재산세과세 장

의 내용이 실정에 맞게 정비되었으며, 

탈루면  발견이라는 기본목 이외에 

구조․가산율 등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

정기분 재산세과세시 목할만한 성과

를 보게 되었다.

  향후에도 건축물과표 산정시 질 요소

는 더욱 정교화․강화되어 나아갈 것인 

바, 『건축물일제조사시 질 개념도입 

추가』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할 것

이며, 읍․면․동 기능 환시에는 각종 

조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도 지닌다 

할 것이다. 


